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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

있으나 현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

않으며,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데이터 역시 존재하지 않음

○ 최악의 폭염과 최장의 장마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속출하게 했고

, 이 같은 피해는 사회불평등 문제로 점철되고 있음

○ 이상기후로 여겨온 현상은 일상이 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

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

실정임

○ 이에, 매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노출 실태와 피해 및 적응역량

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동 조례 제 21조 제2항

제4호의 적응대책, 그 외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활용함으로

써 사회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

가.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

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실태,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

태조사매년 실시(안 제22조의3 제1항)

나.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저감 및

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(안 제22조의3 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






